
[별표 3]

생계안정비용 지원기준 등(제13조 관련)
1. 상한액

□ 「통계법」 제3조제3항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농가경제

조사통계의 전국 축산농가 평균가계비의 6월분을 상한액으로 한다.

다만, 아프리카돼지열병ㆍ럼피스킨병이 7개월이상발생하는경우상한액을

7월분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.

2. 가축질병별 지원기준액

□ 구제역ㆍASFㆍ럼피스킨병 발생 시 지원 기준액

<축종별, 살처분ㆍ도태 두수별 지원 기준액>

축종

지원액

살처분·도태 두수

한육우 젖소 돼지
사슴

흑염소
꽃사슴 레드디어 엘크

상한액 65두 이상 40두 이상 2,000두 이상 160두 이상 65두 이상 40두 이상 160두 이상

상한액의
80%

45두～64두 30두～39두 1,600두～1,999두 90두～159두 45두～64두 30두～39두 90두～159두

상한액의
60%

35두～44두 20두～29두 1,200두～1,599두 70두～89두 35두～44두 20두～29두 70두～89두

상한액의
40%

25두～34두 15두～19두 800두～1,199두 50두～69두 25두～34두 15두～19두 50두～69두

상한액의
20%

15두～24두 10두～14두 400두～799두 30두～49두 15두～24두 10두～14두 30두～49두

상한액의
10%

4두～14두 3두～9두 100두～399두 8두～29두 4두～14두 3두～9두 8두～29두

* 한육우 4두, 젖소 3두, 돼지 100두, 꽃사슴·흑염소 8두, 레드디어 4두, 엘크 3두

이상 살처분·도태한 농가만 지원

* 다수 농장을 소유한 농가 또는 부분매몰 농장은 {살처분 마릿수×(살처분 마릿수

÷총 사육 마릿수)}를 적용하고, 다수 축종 해당 시는 축종별 지원액을 합산하여

계산하되 최대 지급액은 상한액(100%)를 초과하지 않도록 적용

* 돼지 모돈 사육농장의 경우 해당 구간 두수의 10%에 해당하는 두수 적용

*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및 유기축산물 인증 농가는 살처분 마릿수×2에 해당하는

두수 적용



○ 농가별 살처분 두수에 따라 최대 3개월분까지 우선 지급하고, 추

후 실제 입식 제한기간(살처분 또는 도태명령 이행일로부터 시장·군수

의 재입식승인일까지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입식 준비기간을 합산한 기

간을 지급하되 1개월 단위로 지급 대상 적합 여부를 확인 후 지급한다.

다만, 6개월분을 초과하여 지급하지는 아니한다.
* 이 경우 1개월 단위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은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.

- 시장·군수는 입식시험 사전 준비를 통보한 날 이후 교육, 청소·세척, 소

독 또는 재입식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합당한 사

유를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. 합당한 사유를 제출하지 않거나

합당한 사유가 없는 농가에 대해서는 시장·군수가 입식시험 사전 준비를

통보한 날부터 생계안정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* 입식 준비기간: 젖소 5개월, 타 축종 1개월

○ 아프리카돼지열병·럼피스킨병이 발생하여 입식 제한기간이 7개월 이상

길어지는 경우에는 입식 제한기간에 입식 준비기간을 합산한 기간을

지급하되 1개월 단위로 지급 대상 적합 여부를 확인 후 지급한다. 다만,

12개월분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.
* 이 경우 1개월 단위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은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.

- 시장·군수는 입식시험 사전 준비를 통보한 날 이후 교육, 청소·세척, 소

독 또는 재입식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합당한 사

유를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. 합당한 사유를 제출하지 않거나

합당한 사유가 없는 농가에 대해서는 시장·군수가 입식시험 사전 준비를

통보한 날부터 생계안정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* 해당 농가가 폐업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폐업 지원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날까

지 생계안정비용을 지급한다.

○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관련 살처분 농가에 준하는 수매 조치 이후 돼

지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로 인하여 입식이 제한된 경우에는 돼지 농가

에 대한 생계안정비용 지급기준에 따라 긴급안정비용을 지원할 수

있다.



□ AI 발생 시 지원 기준액

○ 수익 재발생 기간을 고려하여 지원한도를 설정하고 살처분 마리수를 구간

으로 정하여 지원

- 수익 재발생 기간 : 6개월(종계, 종오리, 산란계), 4개월(토종닭),

3개월(육계, 육용오리, 메추리)

- 다만, 토종닭, 육계, 육용오리, 메추리의 경우 방역 지역 내 추가 발생

또는 사육 동수가 많아 사후관리 등으로 인해 재입식까지 소요기간이

길어지는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지급

* 이 경우 관할 시·군·구는 농가로 하여금 재입식 소요기간이 길어지는 합당한

사유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

- 살처분 두수에 따라 차등지원

<축종별, 살처분ㆍ도태 두수별 지원 기준액>

축종

지원액

살처분·도태 두수
닭 오리

메추리
종계 산란계 육계 토종닭 종오리 육용오리

상한액 16천수 이상 50천 수 이상 65천 수 이상 16천수 이상 8천수 이상 16천수 이상 100천수 이상

상한액의
80%

13천수 이상~

16천수 미만

40천수 이상~

50천수 미만

55천수 이상~

65천수 미만

13천수 이상~

16천수 미만

6천수 이상~

8천수 미만

13천수 이상~

16천수 미만

85천수 이상~

100천수 미만

상한액의
60%

10천수 이상~

13천수 미만

30천수 이상~

40천수 미만

40천수 이상~

55천수 미만

10천수 이상~

13천수 미만

4천수 이상~

6천수 미만

10천수 이상~

13천수 미만

65천수 이상~

85천수 미만

상한액의
40%

7천수 이상~

10천수 미만

20천수 이상~

30천수 미만

25천수 이상~

40천수 미만

7천수 이상~

10천수 미만

2천수 이상~

4천수 미만

7천수 이상~

10천수 미만

40천수 이상~

65천수 미만

상한액의
20%

4천수 이상~

7천수 미만

10천수 이상~

20천수 미만

15천수 이상~

25천수 미만

4천수 이상~

7천수 미만

1천수 이상~

2천수 미만

4천수 이상~

7천수 미만

20천수 이상~

40천수 미만

상한액의
10%

500수 이상~

4천수 미만

1천수 이상~

10천수 미만

1천수 이상~

15천수 미만

500수 이상~

4천수 미만

500수 이상~

1천수 미만

500수 이상~

4천수 미만

1천수 이상~

20천수 미만

* 토종닭, 종계, 육용오리, 종오리는 500수 이상, 산란계, 육계, 메추리는 1천수

이상 살처분 농가만 지원

* 거위, 칠면조, 기러기, 오골계, 은계 등은 종오리 기준 적용

* 다수 농장을 소유한 농가 또는 부분매몰 농장은 {살처분 마릿수×(살처분 마릿수

÷총 사육 마릿수)}를 적용하고, 다수 축종 해당 시는 축종별 지원액을 합산하여

계산하되 최대 지급액은 상한액(100%)를 초과하지 않도록 적용

*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및 유기축산물 인증 농가는 살처분 마릿수×2에 해당하는

두수 적용



3. 지원제외

○ 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시행령제12조제1항단서에해당하는가축의소유자

○ 젖소의 우유 생산가치를 보상받는 젖소 소유자와 알(卵) 생산 잔존가치를

보상받는 닭·오리·메추리 소유자


